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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관련 질의 및 응답자료






1.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써 임원(Directors & Officers)의 정의 와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에서 담보되는 대상을 피보험자(INSURED)라고 합니다. 
임원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회사의 임원 입니다. 다만, 회사가 임원의 배상책임을 대신하여 지불한 경우, 즉 국문약관의 법인담보 특별약관이나 영문약관의  Coverage B), 유가증권 담보 특별약관(Entity Coverage for Securities Claims) 의 경우는 회사가 피보험자가 되기도 합니다. 

영문약관에서 Directors & Officers는 

“ 2. DEFINITIONS
   (c) "Insured(s)", or "Director(s) or Officer(s)", means any past, present or future duly elected or appointed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Coverage will  automatically apply to all new Directors and Officers during the Policy Period of this policy. “ 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국문약관에서 임원은 

“상법상의 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DIRECTORS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duly elected) 임원으로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데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OFFICERS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자들로서(appointed officers) 일반적으로 이사회에 의해서 임명되어지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임원으로서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Operating Officer, Chief Financial Officer, President, Managing Director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은 미국의 Director와 Officer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원과 이사회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집행임원이 구별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이사회 구성원이 집행임원을 겸직하여 대표이사가 CEO가 되고, 상무이사나 전무가 CFO, CIO등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임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장, 이사 보, 이사대우 등의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수행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이야기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의 기획실장이 직함이 부장인데 이 사람은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회사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임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상법을 보면 

“제401조의2 (업무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ㆍ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실제 이사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참여한 사람을 이사로 추정하여 이사와 동일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배상책임은 그 사람의 직함에 의해서 발생 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했는지 여부에 의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배상책임의 피보험자가 되는 임원 역시 상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참여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등재임원인지 비등재 임원인지, 집행임원인지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수행한 역할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된 업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2. 임원에게 어떤 배상책임이 발생하는가?

배상책임이란 특정인이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켜 타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임원의 배상책임은 규정된 법률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보기는 힘들고, 여기서는 기업 활동에 대한 기본법인 상법의 규정만을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은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 상법 제399조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상법 제401조 

3) 감사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 상법 제414조 1항 

4) 감사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상법 제414조 2항 

임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규정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배상청구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임원의 배상책임을 이해하기는 더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임원배상책임 보험을 판매한 미국에서 발생한 임원배상책임의 청구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송의 주체 : 주주(41%), 종업원(29%), 고객(16%), 경쟁사(6%), 기타(8%)
2) 소송의 원인 : 부당해고 ( 전체의 12.7% : 소송제기요인 중 가장 빈도가 큼 )

                 잘못된 공시 및 부실한 재무제표 ( 전체의 9.4% )
차별 및 성희롱 (전체의 8.6%)
인수합병 관련 책임  ( 전체의 4.9% )
근로계약 위반 ( 전체의 3.6% )
계약분쟁, 사업침해, 특허침해 및 사기적 거래
참고 :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14조 (감사의 책임)  ①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감사가 회사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88조의3, 제188조의5

제14조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1> 
    1. 당해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당해법인의 이사(법인의 설립전에 신고된 때에는 그 발기인)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 ①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임원의 배상책임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임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 회사의 경우는 증권거래법상의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항목에서 상장회사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앞의 2 번에서 언급된 소송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원인은 부당해고 ( 전체의 12.7% : 소송제기요인 중 가장 빈도가 큼 ) 로 인한 고용인에 의한 배상청구 였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상장회사나 비상장 회사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상장회사나 비상장 회사나 임원의 배상청구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4. 회사임원의 상속인도 피보험자가 됩니까 ?

피보험자인 임원의 상속인은 민법상의 책임에 따라 피보험자인 임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바, 일본의 한 예에 의하면 한 임원이 배상책임 유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로 동 임원의 상속인인 미망인 및 자녀에게 배상책임이 전가되어 해당 임원의 유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들 또한 피보험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문약관 : 용어의 정의 “피보험자”
“ 법인의 모든 임원을 말하며, 이미 퇴임한 임원 및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새로 선임된 임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초년도 계약의 보험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퇴임한 임원을 제외합니다.  또한 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임원과 그 임원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법인을, 임원이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그 임원과 그 임원의 파산관재인을 동일한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영문약관 : 3. EXETENSION

“ Subject otherwise to the terms hereof, this policy shall cover Loss arising from any claims made against the estates, heirs, or legal representatives of deceased  Directors or Officers, and the legal representatives of Directors or Officers in the event of their incompetency, insolvency or bankruptcy, who were Directors or Officers at the time the Wrongful Acts upon which such claims are based were committed.”
5.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임원의 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영문약관의 경우 담보조항 A)에서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s)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국문약관의 경우 “임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s)에 대한 개념과 배상책임의 존재여부에 대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영문약관의 “부당행위(Wrongful Acts)”

영문약관 2. Definition (g)조항을 보면 부당행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g) "Wrongful Act" means any breach of duty, neglect, error, misstatement, misleading statement, omission or act by the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in their respective capacities as such, or any matter claimed against them solely by reason of their status as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회사 임원의 의무의 위반, 과실, 실수, 잘못된 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 누락, 혹은 회사임원으로써 자기의 권한 내에서 행한 행위, 및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제기된 청구의 원인)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당행위(Wrongful Acts)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임원의 행위가 담보 대상인 것처럼 이해되기 쉬우나, 비록 부당행위에 포함되는 행위라도 일부 행위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위에서 정의한 부당행위에는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행위로는 Criminal Act, Dishonest Act 등이 있습니다. 

범죄행위 (Criminal Act)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행위로 형법 제2편(형법 각칙)에 규정된 각종 행위가 대표적인 범죄이지만, 그에 한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 기타 각종의 특별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각종의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도 그에 대하여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면 모두 범죄가 된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를 형벌로 인정하고 있다.
부정직한 행위(Dishonest Act)는 광의의 의미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악의로 타인을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나. 배상책임 유무의 결정 

임원의 배상책임 유무는 불법행위 법리상 거증책임이 원고(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즉, 임원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제기자인 원고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하며, 배상책임여부의 다툼은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이나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배상책임 유무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약 25%가 소송(LITIGATION)에 의해, 60%가 합의(SETTLEMENT)에 의해  종결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 존재여부 판단 절차 










6.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회사(Subsidiary)도 담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자회사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상법 제342조의 2, 1항을 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50% 이상 소유한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그 모회사에 소유된 회사를 자회사라 합니다. 

현재 상법의 규정은 2001. 7. 24 개정된 규정으로 개정이전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0% 이상 소유한 경우를 자회사로 규정했었습니다. 

현재의 임원배상책임의 경우는 상법규정을 준용하여 발행주식의 총수의 50%를 기준으로 자회사를 규정하고 자회사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 설문서에 자회사 담보여부 항목에 자회사를 담보한다고 하는 경우 자회사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프로그램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조건에서 “자회사 담보”로 되어 있는지 “자회사 부담보”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회사를 담보하게 되면 자회사를 담보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보험료가 다소 올라갑니다. 하지만 자회사를 개별로 담보하는 경우의 보험료 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회사의 자회사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봅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자회사에 대한 규정을 보면 “직접적이든 또는 다른 자회사를 통한 간접이든 관계없이” 라고 규정하여 피보험 회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발행주식의 총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 자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모회사가 B라는 자회사의 주식을 100% 갖고 있고 B는 C라는 회사의 주식의 60%를 갖고 있다면 이 경우 C는 A의 자회사 라고 할 수 있고 임원배상책임 보험에서도 자회사로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상법 :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 


7. 주주대표소송과 집단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1) 주주대표소송이란 ?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부실경영을 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친 경영진(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견제장치 입니다. 
주주대표 소송에 대해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408조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에서는 6개월 이상 상장, 등록 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0.01% 이상을 소유한 주주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의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승소한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집단소송이란 ?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민사소송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유가증권 관련해서는 2005년부터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2004.1.20 국회 통과)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행위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부실감사

	대상기업 및 시행일
	자산 2조 이상의 모든 상장, 등록기업 : 2005.1.1부터

자산 2조 미만의 모든 상장, 등록기업 : 2007.1.1부터

(단, 시세조작에 대해서는 2005.1.1 부터 적용)

	소송허가요건
	소액주주 50인 이상이 청구, 단 이들이 피고회사 전체주식의 1만분의 1을 보유하거나 주식시가총액 1억원 이상 보유해야 가능

	소송허가 절차
	법원은 소송허가시 금융감독기관의 기초 자료를 제출 받는 등 직권조사 가능

	기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제외


참고로 유가증권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소송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소송과 유사한 소송방법으로는 선정당사자제도( 민사소송법 53조)가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法人) 아닌 사단(社團)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52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소송당사자가 되게 하고, 그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선정자(選定者) 모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입니다(동법 제53조)
집단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소송의 경우는 주주대표소송과는 달리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 청구자들에게 돌아 갑니다. 다만,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람도 특별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모든 피해자들이 소송의 이익을 갖게 되지만 선정당사자 소송의 경우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소송의 이익을 갖는다는 것이 다릅니다.

3) 주주대표소송 VS. 집단소송

참고로 주주대표소송과 집단소송의 특징들을 대략 비교하여 보자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주주대표소송
	집단소송
	선정당사자 제도

	소송 주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
	 회사(임원)로 인해 피해를 본 주주 들
	회사(임원)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

	다른 주주와 관계
	주주 개인의 소송으로 다른 주주와 무관함
	회사(임원)의 특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주주들 모두 해당됨 
	무관함

	손해배상의 귀속
	회사
	소송에 참가거부 의사를 밝힌 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

	근거규정
	상법 제403조, 증권거래법 제191조 13의 1항
	현재 증권과 관련하여도입 진행중
	민법 제53조


참고 조항

상법 :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신설 1998.12.28> 
  ⑥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신설 1998.12.28>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증권거래법 : 제191조의13 (소수주주권의 행사<개정 1999.2.1>) ①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8.5.25, 1999.2.1> 

민사소송법 :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3조 (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8.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행위(면책사항)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면책사항에 대한 규정은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면책사항에 나와 있는 규정과 보험조건에서 특약으로 첨부하거나 기타 문구상으로 면책하는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보험조건과 약관을 모두 비교 검토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보험프로그램 안내문이나 보험증권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국문약관 및 영문약관)의 보통약관에 나와 있는 면책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비고

	정당하지 않은 개인적 이익을 획득한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국,영문 동일

	피보험자의 부정직한 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국,영문 동일

	불법적인 보수, 상여금 등의 지급으로 인한 배상책임
	국,영문 동일

	공표되지 않은 회사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매매를 통한 이익추구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국,영문 동일

	정치단체나 공무원 등에 수수료, 사례금 등을 지불하는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국,영문 동일

	오염물질의 누출, 방출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국,영문 동일

	원자핵물질, 방사선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국,영문 동일

	사람의 신체에 입힌 손해, 중상 비방 등에 기인한 배상책임
	국,영문 동일

	주주대표소송으로 인한 배상책임
	국,영문 동일

	타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영문

	법령위반 사항을 인식하면서 행한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국문

	다른 피보험자, 법인 또는 자회사가 제기하는 배상청구
	국문

	대주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영문의 Closely Held Clause)
	국문

	합병, 양도 등이 발생한 이후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국문


9. 영문약관에는 담보조항 A 와 담보조항 B가 있는데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영문약관을 보면 담보조항 A와 담보조항 B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COVERAGE A :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The Insurer shall pay the Loss of each and every Director or Officer of the Company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during the Policy Period for any alleged Wrongful Act in their respective capacities as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except for and to the extent that the Company has indemnified the Directors or Officers. The Insurer may, in accordance with and subject to Clause 9, advance to each and every Director and Officer the Defense Costs of such claim or claims prior to their final disposition
COVERAGE B : COMPANY REIMBURSEMENT

 The Insurer shall reimburse the Company for Loss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s  which are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during the Policy Period for any alleged Wrongful Act in their respective capacities as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but only when and to the extent that the Company has indemnified the Directors or Officers for such Loss pursuant to law, common or statutory, or contract, or the Charter or By-laws of the Company duly effective under such law which determines and defines such rights of indemnity.”
담보조항 A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COVERAGE )와 담보조항 B ( CORPORATE REIMBURSEMENT COVERAGE ) 는 공히 “임원의 WRONGFUL ACTS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하는 것이나 단지 “지급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많은 국가들이 회사법(Laws of Incorporation) 또는 사규(Corporate Bylaws)에 의해 임원을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원과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에서 “임원이 경영상 책임을 지게될 경우 회사에서 보상을 하겠다”라는 약정을 포함하기도 합니다(INDEMNIFICATION AGREEMENT). 그러나 회사에 의한 임원의 보상은 임원의  임무해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아울러 회사법 등에 의해 극히 제한적인 범위 ( 즉 임원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등 ) 에서만 회사에 의한 보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회사에 의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회사에 의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조항 A에 의해 직접 임원의 배상책임 손실을 보상합니다. 

회사에 의한 임원의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사는 담보조항 B를 통해서 회사의 손실을 보전(REIMBURSEMENT)해 줍니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DERIVERTIVE SUIT(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되는 주주에 의한 소송) 의 경우,

  “ 주주대표가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주주대표가 아닌 회사에 귀속하게 되므로 회사에 의한 임원의 보상을 보험사에서 보전해줄 경우 단순한 지급의 순환이 이루어지므로 회사에 의한 보상은 대부분의 경우 법률적으로 소송비용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주주대표소송 등 DERIVERTIVE SUIT은 담보조항 B에 의하지 않고 담보조항 A를 통해 직접 임원에게 보상합니다. 

국내기업의 경우, 회사법 또는 사규나 정관 등에 의한 회사의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대부분 담보조항 A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주지역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지역의 법률 등에 의해 회사의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조항 B에 의해, 즉 회사가 임원을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10. 공제금액(Deductible), 공동보험(Co-Insurance)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1) 공제금액 ( DEDUCTIBLE )

공제금액은 보험증권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총 사고금액 중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보험프로그램 :  피보험자   :  A회사 및 소속임원 

                   보상한도   : 20억 - 청구당/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 5천만원

    손해사항     :  배상청구 (보험에서 담보되는 사건임) 10억원 발생

    지급 보험금  : 10억( 발생 손해액 ) - 5천만원(자기부담금) = 9억 5천만원(보상한도액 내)

공제금액을 선정하는 이유는 작은 손해들로 인하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 보험료가 인하 되는 효과 외에도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조금이나마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의 설정은 통상 보상한도액의 1-2% 수준에서 이루어 집니다. 영문약관의 경우 Coverage A)와 Coverage B)를 각각 달리 설정하는데 Coverage A) 는 임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임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작게 설정하고, Coverage B)는 회사의 손해를 담보하기 때문에 비교적 크게 설정합니다. 

(2) 공동보험 (Co-Insurance of the insured )

공동보험(CO-INSURANCE)은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중 일정부분만을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보험자는 발생한 손해배상금 중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약관 조항은 임원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방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보험자 분담비율은 통상 5 - 10%가 일반적이며, 분담비율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분담비율이 낮아질수록 보험료는 증가합니다.
(3) 적용방법 예시
 - 보험조건 :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      50억원 – 청구당 / 총보상한도액
              공제금액(Deductible)            5천만원 – 청구당 

              피보험자 부담금액(Co-Insurance) 10%

 - 소송사항 : 피고      : 피보험 회사임원 
            판결사항  : 임원의 부당행위, 손해배상금 40억원, 법률비용 5억원, 

 - 보험사 지급 보험금 : ￦4,005,000,000.- = ( 총손해 45억원 - 자기부담금 5천만원 ) × 90%

11. 소급담보일자란 무엇입니까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배상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증권으로, 소급적용일 이후 그리고 보험만기일 이전에 행한 행위로 대하여, 보험기간 동안에 제기된 배상청구를 담보합니다.
예)  보험프로그램   :  보험기간    :  2003.7.29 – 2004.7.29
                      소급담보일  :  2002.7.29

1) 피보험 임원이 2001.7.10에 행한 행위로 인하여 2003. 8.10에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부담보 : 행위가 소급담보일 이전 행위임

2) 피보험 임원이 2002.8.10에 행한 행위로 인하여 2003. 8.10에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담보 : 소급담보일 이후 행한 행위로 보험기간 안에 배상청구가 발생함
3) 피보험 임원이 2003.8.10에 행한 행위로 인하여 2005. 7.10에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부담보 : 배상청구가 보험기간 후에 발생함
통상적으로 소급담보일자는 최초 보험가입시의 보험개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급담보일자는 고정되어 이후 갱신증권의 경우에도 이 소급담보일자가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즉, 첫 계약 이후에 행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에 배상청구가 발생하면 해당 보험에서 담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첫 계약시 소급담보일자를 보험개시일 이전으로 설정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임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여 소급담보일자를 첫 계약 개시일 보다 이전으로 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2. 보상한도액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은 해당 보험증권에서 보상하는 최대금액으로써 청구당( any one claim) 과 총보상한도액 (aggregate )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구당은 하나의 배상청구(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여러 개의 청구가 들어온 경우도 하나의 배상청구로 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최대 금액이고 , 총보상한도액은 해당 증권에서 보상하는 최대 금액 입니다. 

적용 예)  보상한도 : 50억 – 청구당 / 100억 – 총보상한도액

1) A 클레임 30억,  B 클레임 60억인 경우 : A 클레임 30억 보상, B 클레임은 50억 만 보상됨( 청구당 한도가 50억 이기 때문에)
2) A 클레임 60억,  B 클레임 30억, C 클레임 50억인 경우: A 클레임 50억 보상( 청구당 한도가 50억 이기 때문에) , B 클레임은 30억, C 클레임 20억(총보상한도액 100억 중 이미 80억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금액)만 보상됨
보상한도액은 동일 업종 및 규모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사례들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발생시 “회사임원이 부담해야 하는 최대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경우 임원의 책임을 다툰 소송사례가 극히 드물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미국의 임원배상청구 유형별 판결금액 및 법률비용

	청구유형
	판결금액(평균)
	법률비용(평균)

	고용인/노조
	$245,069
	$104,647

	고객 등
	$12,579,329
	$1,927,476

	경쟁사 등
	$2,288,500
	$1,256,818

	정부
	$32,378,000
	$979,741

	투자자/ 주주
	$17,176,389
	$1,048,127


 ※자료출처 : Tillinghast – Towers Perrin (survey 2001)
그러나 상기금액은 평균 손해배상금인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높은 손해배상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미국 기업의 자산규모별 평균적인 보상한도액 수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의 자산규모별 보상한도액 (평균, 보험료 단위 : 백만불) 

	자산규모
	보상한도 평균

	
	2001
	2000
	1999
	1998
	1997

	100만불 이하
	$6.00 
	$6.30 
	$5.80 
	$6.10 
	$6.40 

	100만불 초과 400만불 이하
	$18.30 
	$18.20 
	$14.70 
	$14.70 
	$12.80 

	400만불 초과 10억불 이하 
	$31.60 
	$30.80 
	$28.00 
	$28.20 
	$27.00 

	10억불 초과 20억불 이하
	$40.70 
	$47.90 
	$48.40 
	$45.90 
	$39.10 

	20억불 초과 50억불 이하
	$65.20 
	$61.50 
	$56.90 
	$55.70 
	$52.20 

	50억불 초과
	$109.00 
	$97.00 
	$102.20 
	$98.20 
	$86.10 


 ※자료출처 : Tillinghast – Towers Perrin (survey 2001)
상기 예시들이 비록, 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소송금액이 비교적 큰 미국의 예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추세를 따라 갈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본기업의 경우 93년 10월 상법개정이후에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기업들은 평균 20억엔 내외로, 중소기업의 경우 5억엔 내외의 보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경우 기업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산의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 30대 이상의 대기업은 100억원 이상 

- 100대 기업의 경우는 50억원 에서 100억원

- 그 이하 중소 기업은 10억원 에서 50억원 이하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3.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영문약관의 경우는 11. TERMINATION OF COVERAGE 조항에서 국문약관은 10. (보상하지 않는 손해Ⅳ)  1항에서 “ 피보험 회사가 제3자와 합병하는 경우나 제3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혹은 제3자가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40%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행한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문약관 10조 동조 2항에서는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거래가 행해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상기 행위가 발생한 이후 행위에 의한 배상청구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나 합병이 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서면으로 인수/합병 사실을 통보하고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주의 변경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보험회사에 통보함한 뒤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라 변경사항 없이 유지하거나 ,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혹은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4. 보험담보지역(Coverage Territory)과 관할법원(Jurisdiction)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설정하는 겁니까? 
(1) 담보지역 ( COVERAGE TERRITORY )

보험에서 담보지역이란 사고가 발생한 지역 중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지역을 말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사고란 임원의 WRONGFUL ACTS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즉, 국내기업이 모기업인 미국내 자회사가 미국 NASDAQ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Initial Public Offerings)하면서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공개한 경우 ( INACCURATE DISCLOSURE ), 임원의 과실행위는 미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모회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 받기 위해서는 담보지역이 미국을 포함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지역은 해외사업현황( 자회사, 지점 등 ), 수출대상지역, 해외에서의 유가증권발행 ( 예, American Depository Receipt )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국지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담보지역을 설정하는데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기에 언급한 IPO와 유가증권발행 외에도 거래계약에 관한 분쟁, 대리점보험법에 관한 분쟁, 노무 및 인사에 관한 분쟁 등 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2) 관할법원 ( JURISDICTION )

관할법원이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루어 지는 법원을 뜻하는 말로 해당 증권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지역의 법원을 나타냅니다. 즉, JURISDICTION을 WORLDWIDE EXCEPT USA/CANADA로 설정한 보험계약자가 미국지역에서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미국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관할법원을 이유로 해당지역에서의 배상판결금액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동 금액을 받기 위해 원고측은 피보험자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해 국내법원에 동 판결의 집행을 요청하기 위해 송달조치를 하게 되며, 국내법원에서 동 금액을 국내법에 비추어 재심사하여 확정 또는 조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보험사에서는 동 국내법원에서 판결된 금액만을 인정하고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고발생지가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지역과 동일하게 관할법원을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5. 보험료를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보험료는 아래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회사 내부적 요소 

· 업종        : 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라서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경우가 일반 제조업보다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습니다.  

· 자산규모    :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증가 합니다. 

· 상장여부    : 상장법인의 경우 비상장 법인보다 보험료가 높습니다. 특히 해외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DR, CB, BW등을 발행한 경우 보험료는 더 높아 집니다.

· 재무상태    : 재무상태가 안정적일수록 보험료는 낮습니다.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유동비율이 너무 낮은 경우 보험료가 상당히 할증 됩니다. 

· 기업 이미지 : 회사의 이미지는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끼칩니다.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다고 인식되는 회사는 그렇치 않은 회사에 비하여 보험료가 낮습니다. 

· 과거경력    : 회사의 과거 경력은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산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M&A가 자주 발생했다거나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불공정거래 행위나 증시 조작 등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경력이 있다면 보험가입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 경제상황

· 국가의 투명성   :  국가의 행정체계나 감독기구가 잘 조직되어 있고 그 역할이 투명하게 보장되어 있을수록 그 국가의 기업들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 국가의 신용등급 :  국가의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의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의 기업에 비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는 그 국가의 재무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시장 상황 

· 시장 손해율  :  보험 시장의 손해율이 악화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증가 합니다.  엔론이나 월드콤 사태 이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전세계적으로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엔론과 월드콤에 대한 손해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상당히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 시장 Cycle   :  경제에서도 성장기와 쇠퇴기가 있듯이 보험시장도 Hard Market과 Soft Market이 존재합니다. Soft Market 의 경우는 재보험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Hard Market의 경우 재보험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보험조건

·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은 보험회사가 부담할 손해액의 규모입니다. 당연히 보상한도액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중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커질수록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 공동보험    : 공동보험은 손해액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 중에서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부담금처럼 공동보험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 담보지역    : 담보지역은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발생 지역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설정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담보지역을 전세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담보지역이 넓어질수록 보험료는 올라 갑니다. 특히 북미지역이 들어간 경우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보험프로그램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북미지역에서 잦은 클레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보험자가 북미지역에 대한 재보험제공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 유첨특약    : 첨부하는 특약에 따라서 보험료의 수준도 변경됩니다. 담보영역을 확장하는 특약(주주대표소송 담보 특별약관, 유가증권관련 법인담보 특약 등)을 첨부하는 경우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담보영역을 축소하는 특약(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과, 정부기관 부담보 특별약관 등)을 첨부하는 경우는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상기의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요소가 얼마만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산술적인 숫자로 보여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재보험 회사에 따라 위의 요소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피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재보험 회사별로 보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16.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1항 12번에 의하여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의 경우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7. 퇴임하거나 사망한 임원에 대한 배상청구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전, 현직 임원 및 그 임원의 상속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 재직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사망하거나 퇴직 후에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원이 근무했던 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배상청구가 발생한 시점에서 유지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보험에서 담보됩니다.  다만 주의 할 것은 소급담보일자가 해당 임원이 부당행위를 하기 이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나와있는 피보험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문약관 “용어의 정의”에서 피보험자
“법인의 모든 임원을 말하며, 이미 퇴임한 임원 및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새로 선임된 임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초년도 계약의 보험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퇴임한 임원을 제외합니다.  또한 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임원과 그 임원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법인을, 임원이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그 임원과 그 임원의 파산관재인을 동일한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영문약관 2. Definition 의 c)조항 

"Insured(s)", or "Director(s) or Officer(s)", means any past, present or future duly elected or appointed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Coverage will automatically apply to all new Directors and Officers during the Policy Period of this policy.
18. 보험조건에 나와있는 특약이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1)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 

	특별약관 명칭
	약관내용

	 법인보상담보 특별약관
	회사가 임원에 배상책임을 대신하여 보상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실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으로 영문 보통약관의 Coverage B)와 동일함.

	주주대표소송담보 특별약관

(Security Holder Derivative             Action Inclusion Clause )
	국문, 영문 약관 모두 보통약관에서는 임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부담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을 담보하기 위하여 첨부하는 특약임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 부담보 특별약관 ( ERISA Exclusion Clause )
	종업원의 퇴직금이나 연금의 운영 등에 대한 각국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배상청구를 담보하지 않는 다는 특별약관으로 모든 계약에 기본적으로 첨부하고 있슴 

	 정부관련기관 부담보 특별약관 ( Regulatory Exclusion Clause)
	정부나 감독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 의한 배상청구를 부담보 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으로 현재 모든 계약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첨부하고 있슴

	 서기 2000년 부담보 특별약관 (Year 2000 Exclusion Clause ) 
	밀레니엄 버그, 혹은 Y2K (컴퓨터가 2000년 이후의 날짜를 잘못 인식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컴퓨터, 전산장비 등의 프로그램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청구를 담보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으로 모든 계약에 기본적으로 첨부하고 있슴

	 법인관련 유가증권 담보 특별약관 ( Entity Coverage for Security )
	피보험 회사가 자사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으로 담보대상이 임원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금융기관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Financial Institution Exclusion Clause )
	금융기관 일상적 업무( 은행의 수신, 대출, 증권사의 수탁, 거래 등)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상청구는 부담보 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 ( SEC Exclusion Clause ) 
	미국의 증권거래법 및 이와 유사한 법(유가증권의 거래 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부담보 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으로 영문의 경우는 SEC 16-b(내부자 거래) 만 부담보 하는 경우와 SEC 관련해서 전체를 부담보하는 두가지 특약으로 구분됨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 Exclusion of Terrorism Clause)
	테러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배상청구를 부담보 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

	 보험회사 부담보 특별약관(Insurance Company Exclusion Clause )
	보험회사의 업무 (보험의 갱신, 재보험 등)와 관련된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부담보 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

	 RICO (Racketeer Influence & Corrupt Organization) Exclusion Clause 
	Racketeering activities는 미국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로 ( United State Code Title 18 ), 여기서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청구는 부담보 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 

	Asbestos / Mould Exclusion Clause
	석면, 푸른곰팡이가 포함된 제품으로 인하여 또는 석면, 푸른곰팡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부담보 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

	보험계약 해지 특별약관
	피보험 회사가 파산, 화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되며 이후의 행위를 담보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특별약관 

	Bankruptcy Clause
	피보험 회사를 파산, 지급불능으로 만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및 파산 후에 발생한 행위로 인한 배상청구는 부담보 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

	Outside Directorship Endorsement
	피보험 임원이 피보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행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청구를 담보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

	Closely Held Clause
	대주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보 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으로 통상 발행주식 총수의 15%이상 소유한 대주주에 의한 배상청구를 부담보 하고 있다. 국문계약의 경우는 약관이 따로 없고 보험조건에 “대주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부담보” 라는 조건으로 계약함 

	Professional Service Liability Exclusion Clause
	전문직업인( 회계사, 건축사, 투자상담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으로 국문증권의 경우 특별약관이 별도로 없고 보험조건에서  “전문직업위험 부담보”로 표시됩니다. 

	보험사고 공동처리 조항

(Claim Cooperation Clause)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조사나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때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


* 국문명칭은 국문 특별약관, 영문명칭은 영문 특별약관임

2) 기타 보험조건

특별약관을 제외하고 보험조건에 나타나는 조건들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관련행위 부담보 (Employment Practice Related Liability Exclusion )

고용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배상청구는 부담보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관련 행위와 관련한 배상청구 유형은 차별( 성, 지역, 종교 등), 성희롱,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배상청구가 있습니다. 


       자회사 부담보 (Subsidiaries Excluded)

자회사 임원에 대한 배상청구를 담보하지 않는 다는 조건임. 자회사의 범위는 상법상 규정된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소유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자회사의 자회사도 자회사로 포함됩니다. 


       전문직업, 저작권 및 특허권 부담보

전문직업의 수행, 즉 변호사가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변리사가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회계사가 회계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인한 배상청구는 부담보 한다는 내용입니다. 회계사나 변호사의 업무는 임원의 회사 경영업무와 구별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경영 행위와 일반 업무행위를 구별하여 일반 업무 수행에 따르는 배상책임을 부담보 하려는 의도 입니다. 

저작권이나 특허권 부담보란 의미는 저작권, 특허권의 침해나 상기 권리에 대한 법 규정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배상청구는 담보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보상비율

보상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중에서 보상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보험금이란 손해액 (배상금액) 중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의 금액 입니다.

영문약관의 경우는 Co insurance of insurer란 의미와 동일합니다. 영문의 경우 Co insurance of Insured란 말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보상비율과 반대되는 의미로 보험금 중에서 피보험자가 책임지는 비율을 이야기 합니다. 

예) 보험조건   보상한도    30억원 – 청구당/ 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5억원 – 청구당

               보상비율    90%

    청구금액   40억원

    보험금     30억원 ( 40억원 – 5억원 = 35억원, 단 보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슴)

    지급보험금 = 30억원 ×90% = 27억원


       보고연장기간 

임원배상책임은 배상청구기준 증권입니다. 배상청구기준 증권이라 함은 보험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안에 그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발생해야 보험에서 담보해 주는 증권입니다. 

보고연장기간이란 보험만기일 이후에도 특정 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담보해주겠다는 보험조건으로 국문의 경우는 통상 60일을 보고연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로써 임원의 정의 및 범위는 ?


임원은 어떤 배상책임을 지는가 ?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 임원의 배상책임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


임원의 상속인도 담보의 대상인가 ?


부당행위(WRONGFUL ACTS)란 무엇이며, 임원의 배상책임 유무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자회사의 담보여부 및 범위는 ?


주주대표소송과 집단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임원배상책임의 면책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영문약관에는 담보조항 A와 담보조항 B가 있는데,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공제금액(DEDUCTIBLE), 공동보험(CO-INSURANCE)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


소급담보일자란 무엇입니까 ?


보상한도액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


보험기간 중 인수합병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어떻게 되는가 ?


보험담보지역(TERRITORY)와 관할법원(JURISDICTION)의 의미 및 설정방법은 ?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퇴임하거나 사망한 임원의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 


보험조건에 나와있는 특약이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특별약관의 내용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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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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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부당행위가 있는가 ?




















     임원배상책임보험 질의 응답집


    FAQ of D&Os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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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손해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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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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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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